
위 반 확 인 서 

(음식물쓰레기혼합배출)
 

* 성  명 :                   ( 서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15조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 위한 개인고유식별정보 처리)

* 주  소 :                                         (주민등록지로 발송됨)

     * 연락처 :   010-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SMS 문자 전송에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 15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16년    월     일     시     분

2. 위반장소 :  성북구                   앞  노상           

3. 위반법(률) 조항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과태료) 및

                  동법 제 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4. 위반사항 : 

    단속공무원  :  청소행정과         급    성명            (인)

               :  청소행정과         급    성명            (인)
------------------------------    절   취   선    -------------------------------

*(위반자용)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제 출 서>
    (              )님께서는   2016   년     월     일     시     분              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으로 현장 적발 되었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청소행정과(☎2241-4412, fax:2241-659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와 20% 감경된 감경고지서가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의견 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고자 하는 분은 감경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상의 전용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7%의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SMS 문자 전송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위 확인서에 동의 체크

  하시거나 청소행정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담당  청소행정과    성명 :  이영미  ☎ 02-2241-4412


